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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( 39  볐 르 -  ◎꼰 2a)볐

1 . 제안이유

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5. 5. 16  개정  공포됨에  따라  조례에  규정된  중요재산의 범위

 를 , 삭제하고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 의하지  않은  재산의  취득관리사항  조항을 신설하

 여  공유재산관리조례의 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기 .위함

2.  근거  법 령

0  지방재정법 77제 조

2 x! ·  방개정범 시행령 84 , 제 조 95제 조

3. 주요골자

 지방재정법시행령 84 2  제 조제 항에  중요재산의  범위가  규정되어  있어  조레에 긍복규
0  정된

 중요재산의  범위를 (  삭제함 안 제4조」

 조례 37  제 조 1  제 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 당초  띤 .  변경 계획은  떼산괸성펀까기 ◎회C)

 의  의걸물  받아야  되도륵 , 규정하초 B  제 항  ◎ 3  세 항를 , 삭게파띠 rl·  제 탈 총뀨린베

 대한  관리계획은  공유임야관리  전담부서에서  총관재산  관기  넉서차  혐의하도록 암

(  안  페 37 )코

 공유재산관리계획에  의하지  않은 f.1 재산  퓌득시 ·  퐁괄 래산관리관과  침의  띳 총딘
0  규정을

(  신설함 안 37 2)제 조의

 다른법령의  규정에  의하여  시행하는 ( , 사업 도로  하천 )  등 으로  취득◎ 재산이

 있을  때에는  사전에 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

 다른  법령에  의해  취득하게  될  재산이  확정된  때와  변동이  있을  때에는 iT칙이

 정하는  바에  따라 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

 조례 3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공유재산  관리처분  사무를  위임받은자가 공유재산을
0f  매각코자

 한  경우  총괄재산관리관의  승인을  얻도록 (  신설함 안 39 3)f제 조의

?4. ( ) 개정조례 안 : 따로붙임

5.  신 ·  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

( 39  툴 띤 -  틱쑨 2ffi) 툰 5

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4  제 조를  삭제 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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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 제 조 1  제 항  및 4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 하고 2  제 항  및 3  제 항을 . 삭제한다

 ①법 77  제 조  및  영 8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 구청장이  익년도 예산

 편성펀까지  지방끈회에  제출하여  의결을  받바  공유재산은  취득 ·  처분을  하뎌뱌 ti·.한

, 다만  연도중에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 변동이  있을  시는  변경계획을  작성하여  추가 경

 정예산을  편성하기전까지  의회의결을  받아야 한다

 ◎공유재산관리계획의  작성은  재산관리  전담부서에서  하여야 . 한다 , 다만 공유림에

 대해서는  공유임야관리  전담부서에서  총괄재산관리  부서와  협의하여야 . 한다

37 2  제 조의 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37 E(  제 코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 의하지  않은  재산의 ) 취득관리 #; 공유재산관히계릴에

 의하지  아니하고  다른  법령의  규정에  의하여  시행하는  사업 ( , 도로  하천 )  등 으로 퓌득

( )  보상퓌특 하여야  할  재산이  있끌  때에는  그  소관재산관리관은  사전에 총될재산관리

 관과  협의하여야 . 한다

 ◎  재산관리관은 1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취득하게  될  재산이  확정◎  떼와  이후 변동

 이  있을  때에는  규칙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총괄재산관리관에게  이를  통보하여야 . 한다

 ◎재산관리관은  사업이  완료된  때에는 10  제 조의  규정에  따라  관리하여야 . 한다

39 3  제 조의 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39 3( j 제 조의 공유재산매각승인 3  제 조의  규정의  의하여  공유재산관리처분  사무를 위빔받

 은자가  공유래산을  매각코자  할  경우에는  총괄재산관리관의  승인을  받아야 한다

 부칙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 ◎  구광◎ ◎  달서구곤유재  산관◎조◎중◎  정조◎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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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제 조 (  삭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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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 제 조 ( ) 중요재산  ◎ 35  지방자치법제 조제 1

6  항제 호에  규정된  중요재산이라 함은

 지방재정법시행령 (  이하 " "  영 이라 )  한다 ◎

1  에  처당하는  갠산출 .칼찬라

1. 1  건당  예정가격 2  억 5천만원이상

2. ·  토지에 있어서는 1  건당 5천제곱미터

이상

 ◎  토지의  경우 1 2  제 항제 호에 규정된

 면적이하일지라도 1  제 호에  규정된 금액

 에  해당될  때에는  이를 중요재산으로

. 본다

 ◎중요재산  한계기준으로서 1건이라

 함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경우를

. 포함한다

1.  동일한  취득처분  방법으로 동시에

 회계절차를  이행할 경우

2.  매수  또는  매각  상대방이 동일인일

경우

3.  건물과  그  부지인  토지를  함께 취

 득 ·  처분하는 경우

4.  당해  재산에  인접  또는 부대시설로

 되어  있어  불가분의  관계가  있는 경

 우신

·  구조문  대  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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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 분할  또는  분산되어  있는 재산이라

 도  당초 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

 있는 경우

6.  기타  사회통념상  또는 당해재산의

' 구체적  여건에  따라 1  건으로 하여

 취득  또는  처분승인을  받을 필요가

 있다교  인정퇴는 』우

37 ( ) 제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법 77제 조

 및  영 8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공유재산

 관리계획은  구청장이  전년도 12  월 31일

 ◎지  지방의회에  제출하여  의결을 받아

 공유재산의  취득 ·  처분  및  관리를 하여

 야 . 한다 , 다만 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

 계획의  변동이  있을  시는 변경계획을

 작성하여  의회의결을  받아야 . 한다

37 ( ) 제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◎  법 77제 조

 및  영 8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공유재산

 관리계획은  구청장이  익년도 예산편성전

 까지  지방의회에  제출하여  의결을 받아

 공유재산의  취득 ·  처분을  하여야 . 한다

, 다만  연도중에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

 동이  있을  시는  변경계꿱을  변동이 있

 을  시는  변경계획을  작성하여  추가 경

 정예산을  편성하기전까지  의회의걸을 받

 아야 . 한다

 ◎ ( fTl 삭 )

fl③

 삭◎

1  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하천법 제

77  조의  규정에  의하여  양여  받은 폐천

 부지  취득과  동  재산을  양여  목적에 따

 라  처분하는 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

 에  포함시키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2  ③제 항의  규정에  의거  취득 · 처분하

 였을  경우에는  재산의 , 소재지 ,지목

 면적과  가격을  당해년도 12  월31일까지

 일괄하여  지방의회에  보고하여야 . 한다



3 ( 39  볐 낀 -  천쏜 2f:)볐

 개행정 ( )안
;3  현 공유재산관리계획의

 작성은 재산관리  ◎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 작성은 재산관리

 전담녁서에서  하여야 . 한다 . tr , 만 긍유 전담부서에서  하여야 . 한다 ,다만 공유

 림에  대해서는 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림에 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

 에서 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전담부서와  협의하여야 . 한다

. 한다

!( )신설
37 2(  제 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rt 의하 않은

11;  재산의
! 취득관리  ◎ 4'# 골온랙 괄길졔뵉

1  에  의하지  아니하고  다른  법령의 규정
1  에

 의하여 .  시행하는 ( , 사업 도로 하천

)  등 으로 ( )  취득 보상취득 하여야할 재산

있을 이때에는  근  소관재산관리관은여안

. 한다

 ◎  재산관리관은 1  게 항의  규정에 의하여

 취득하게  될 재산이 있을  때  에는 규칙

 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퐁괄재산관리관에

 게  이를  통보  하여야 . 한다

 ◎  재산관리관은  사업이  완료핀 때에는

10  제 조의  규정에  따라  관리하여야 한

. 다

(신설」 39 3(  제 조의 총유재산 ) 매각승인 3제 조의

 규정에  의하여  공유재산 관리처븐사무를

 위임받은가가  공유재산을  매각코자 할

 경우에는  총괄재산관리관의  승인을 받아

 야 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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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정

개정

fl 16 j호

fl tSl호

all 197호

ff226호

ifl 25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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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0.

991

592,

993.

994.

H1,트◎긴

H1,◎」

H1,◎닐

조례2,

,,
,,린

1,

 칙제1  장 총

 제 1 ( ) 조 목적  키  조례는 (  대구광역시달서구 이하 " "  구 라 )  한다 의  공유재산의  보존 및

 관기업무의  체계화와  능률화를  기하고  지방재정의  건펀한  발전에  기여하기  위하여 필

 요한  사항을  규정함을  목적으로 . 한다

 제 2 ( ) 조 관리책임 :i;· (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이하 " "  구청장 이라 )  한다 은  모든 공유재산

 을  표◎석으로  운영하여야 . 한다

 ◎구펑장은 (  재산관리총괄자 이하 " " 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)  한다 를  지정하고  재산의 용

 도에  따라  그  소관에  속하는  재산관리 (  책임공무원 이하 " "  재산관리관 이라 )  한다 을 지

 김한  수 . 있다

4~ 2  제 항의  규정에  봐한  총괄재산관기관  띤  재산관기환의  지정든  규칙으로 펑한쓴

 제 3 (  조 관리사무의 ) 위임  구청장은  필요하다고  인정필  경우에는  재산소재지  동장 · 보건

 소장에게  구유재산  관리처분에  관한  사무의  일부를 · 위임할  수 . 있다

 제 4 ( ) 조 중요재산  ◎  지방자치법 35 1 6  제 조제 항제 호에  규정된  중요재산이라함은 지방재

 펑법시행령 (  이하 " "  영 이라 ) 한다 77  제 조에  규정된  공유재산중  다음  각  호의 1  지 f'」

 당차는  재산물 말한다

1. t  건당  꼐정가격 2  억 5천만원이상

2.  토지에  있어서는 1  건당 5천◎곱미터이상

f ri  토 의  경우 1 2  제 항제 호에  규정된  면적  이하일지라도 1  제 호에  규정된  금액에 허출

 릴  때베는  이를  중요재산으로 . 본다

-167-

 쓴대구광역

 시 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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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( 39  볐 트 -  춥쏜 20)뚤

 ③중요재산  한계기준으로서 1  건이라  함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경우를 포함한

. 다

 동일한  취득처분방법으로  동시에  회계절차를  이행할 경우
1  매수

 또는  매각  상대방이  동일인일 경우2.

 건물과  그  부지인  토지를  함께  취득 ·  처분하는 경우3,

 당해  재산에  인접  또는  부대시설로  되어  있어  불가분의  관계가  있는 .경우4.

 분할  또는  분산되어  있는  재산이라도  당초  동일목적으로  운영  관리하고  있는 경우
5  기타

·.'A'1  회통념상  또는  당해자산의  구체적  여건에  따라 1  건으로 하여6.  취득 또는

 처준승인을  받을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되는 경우

 제 5 (  조 마을회관등의 ) 위탁관리  ①구청장은  공유재산의  효율적인  관리를  위하여 필요

 하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마을회관  또는  노인회관의  운영  및  그  관리업무를  마을을 대표

 하는 " "  마을회 에게  무상으로  위탁관리하게  할  수 . 있다

1  ◎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위탁관리자는  구청장의 ·  지도 감독을  받아야 한다

 제 6 (  조 은닉재산  신고에  대한  보상금 ) 지급 (  ①지방재정법 이하 " "  댐 이라 ) 한다 88제

 조에  의거  은닉된 (  공유재산 이하 " "  은닉재산 이라 )  한다 을  발견하여  신고한 (자 이하

" "  신고자 라 )  한다 에  대하여는  다음과  같이  보상광을  지급할  수 있다

 보상금액은 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f.1  한  가액이 5  씩탄월  이하까지는 10()f-  픽 2()1.

 까지로 , 하고 5  백만원을  초과하는  경우  초파붇에  대한  금익의 100 2  둔의 구 추가파

 여  지급할  수  있으며  예산의  범위내에서  조정할  수 있다

 신고된  은넉재산중  공유재산으로  확정되어  등기를  필하였을  때  보상금을 지급할2.

 수  있으며  신고자가 2  인이상인  경우에는  먼저  신고한  자를  지급대상으로 . 한다

 ◎신고자는  은닉재산  신고서를  구청장에게  제출하여야 . 한다

 ☞보상금은  신고자의  인감증명서와  각서를  받은  후  공유재산으로  확정된  연도의 말

 일까지  직접  신고인에게  지급하여야 한다

 ◎다음  각호에  해당하는  은닉재산  신고에  대하여는  보상금을  지릅하지 . 아니한다

1  영 107  제 조에  해당하는  연고자가  신고한 . 경우 , 다만  선의의  취득이 확실하다고

 인정되는  신고자로서  그  신고재산의  매수를  포기한  자인  경우에는  보상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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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 수 . 있다

2. 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 업무와  관련하여  은닉재산을  발견  신고한 경우

 ⑤은닉재산의  신고자에  관한  신원  또는  신고내용을  외부에 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

. 아니된다

 제 7 ( ) 조 공유재산심의회 8  법 7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 심의할 사항

 은  구정조정위원회에서 . 대행한다

1  ②제 항의  규정에  의한  심의사항은  다음  각호와 같다

1.  곳유재산의  취득 ·  처분에  관한 2. 사한

 중요재산의  대부  또는  사용허가에  관한 사항

3.  기타  공유재산에  관한 중요사항

 제 8 (  조 처분재원 ) 비도  공유재산의  처분재원은  반드시  처분재산에  상웅하는  새로운 재

 산조성비에  충당하여야 . 한다 , 다만  사업시행으로  조성된  재산  또는  법령 ·조례등에

 의하여  그  비도가  지정된  재산의  처분에  대하여는  그러하지 . 아니하다

 제 9 (  조 재산의 ) 집단화  산재되어  있는  재산으로서  그  관리에  있어  비능률적인 재산은

 특히  필요한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이를  처분하고  가급적  집단화함으로써  관리비용을 절

 감해야 한다

 제 10 (  조 재산증캄  및  현재액 ) 파악  공유재산의  종류별로  킁감부를  비치고  재산의 증감

 및  변동사항을  빠짐없이  기록하여  현재액을  상시  파악하여야 . 한다

 제 2  장  행정재산등의 관리

 제 11 (  조 관리  및 ) 처분  ①재산관리관이  관리하는  행정재산은  유지보수를  철저히 하고

 환경을  정비하여  행정수요에  대처토록  관리하여야 . 한다

 ◎행정재산으로서  그  목적외에  사용하고  있는  재산은  공유재산심의회의  싱의를 받아

 그  용도를  변경하거나  폐지할  수 . 있다

 ◎ 2  제 항의  규정에  위한  행정재산의  용도변경이나  용도폐지를할  경우  다음  각호의 재

 산에  대하여는  공유재산심의회의  심의를  거치지  아니할  수 . 있다

1 300  제곱미터이하 (  토지 당해토지상의  건축물을 . 포함한다  이하  이  조에서 )같다

-169-



-170-

12 ( 39  룬 티 -  ◎꼰 2 )볐 ◎

2.  시가 1  천만원이하의 기타재산

 ◎  보존재산의  관리  및  처분에  관하여는  행정재산의  규정을 . 준용한다

 제 12 (  조 사용허가의 ) 제한  ①행정재산을  사용허가하고자  할  때에는  사용목적을신중히

 검토후  사용허가  하여야 , 하며  당해  재산에  대하여  차후  아무헌  연고권을  주장찰 수

 없음을  허가서에  켱백히  해두어야 . 한다

 ◎  행정재산은 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이를  사응허가하여퍼는 . 아니된다

1.  용도폐지하여  매각함이  유리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

2  재산의  가치를  손상시킬  우려가  있는 경우

3.  재산의  구조나  형질출  변경하거나  시설물의  설치  또는  가공등으로 헝정재산으로서

 의  사용에  지장을  초래할  우려가  있는 경우

 제 13 ( ) 조 사용허가기간  ◎  행정재산의  사용허가기간은 3  년이내로 . 한다 , 다만 부득이한

 사정으로  계속  사용허가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에는  반드시  그  기간만료 1  개꿜전에 3년

 이내의  기간으로  하여  갱신허가하여야 . 한다

:2', (1994. 삭제 12 a2  코례 323 )제 호

 제 14 ( ) 조 사용허가조건  행정재산을  사용허가  할  메에는  다끔  사앙글  코건므호 ◎디뱌

. 한다

) 까강똑씰

2. 사용기간

3.  사  용 료

4.  사용료 ◎부방법

5.  손해보험증서 제출

6.  사용허가표지 부착

7. 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

8.  사응허가재산에  대한  부과금의  사용자 부담

 제 15 (  조 사용허가부의 ) 비치 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 반드시  행정재산의 ◎용허가부

 를  비치하고  기록보존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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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3  장 잡종재산관리

 제 16 (  조 재산의 ) 보존  공익상  필요하고  재정수익  증대를  가져을  수  있는  재산은 이를

 계속  보존  관리하여야 . 한다

 제 17 (  조 불응재산의 ) 처분  공유재산중  재산가치의  증대와  보존가치가  없다고 인정되는

 재산은  이를  매각  처분하여  수익성향이  높은  타재산을  조성하여야 . 한다 , 다만 당해

 토지가  임야 , 구획정리예정지구 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 기타  사유로  계속  보유찰 필

 요가  있는  경우에는  그러하지 ..아니하다

 제 18조』급증저근·의 1 현활착악  ◎  ◎존꺼산띄  적정한 f.1· 관지  처분을  웠차석  다을 각초

 의  사항을  파악하여야 . 한다

1.  장래에  공물로서  활용하기  위하여  확보할  가치가  있다고  인정되는 재산

f  도시계획  및  재개발지구의 재산

3.·  영세하여  재산보존  가치가  없는 재산

4  타인의  토지안에  위치하여  팔창  불가능한 재산

5.  소송등  재산소유권상  분껑이  있는 재산

:t 1  제 항의  규정에  해당하는  재산에  대하여는  별도  재산목록을  작성  비치하여 취득처

 턱과  대부에  특히  유의하도록  하띠  재산운용에  철저를  기하여야 . 한다

 제 19 (  조 연고권 ) 배제  잡종재산을  대부할  메에는  대부받는  쑤에게  대부재산에  대한 연

 고권을  씬펑하지  않는다는  것을  계약서에  명백히  하여  대부기간중의  사용권 이외의

 권리주장을  배제하여야 . 한다 -

 제 20 (  조 영구시설물의 ) 설치금지  대부한  잡종재산상에  영구시설을  하여서는 . 아니된다

 다만  영구시설물의  설치가  불가피한  경우에는  기부채납  또는  자진  철거한다는 규정

 을  계약서상에  명백히  규정하여  재산의  회수활용에  지장을  초래할  일이  없도록 하여

 야 . 한다

21 (  제 조 대부재산의  유상  잊 ) 환수조치  ◎대부한  재산으로서  임대목적에  사용하지 아

 니하거나  관리를  태만히  하여  재산가치가  감소되었다고  인정되는  재산에  대하여는 영

94  제 조의  규정에  의거  대부계약을  해지하고  재산의  환수  및  기타  필요한  조치를 친하

』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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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ⓒ국가기관  또는  다른  지방자치단체에  무상  대부한  재산이라  할지라도 , 공공용 공용

 또는  공익사업에  직접  사용하지  않거나  자체수익을  위하여  사용하는  재산은 대부료를

 징수하거나 1  제 항의  조치를  취하여야 한다

 ③국가기관에서  무단점유  사용중인  재산으로서  영구  시설  등으로  인하여  사실상 환

 수가  불가능하다고  인정되는  재산은  국가기관과  협의하여  대부료를  징수하거나 교환

 또는  매각하여야 . 한다

 제 22 (  조 매각대금의 ) 분할납부등  영 100 1  제 조제 항  단서의  규정에  의하여  잡종재산 매

 각대금의  일시  전액낟부가  곤란하여  분할납부등의  대상이  되는  재산은  다음 각호와

. 쏟다

39 2 제 조의 1  제 항  및 3  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매각하는  재산으로  일시에  전액을 ◎
t  부하기가

 곤란하다고  인정되는 경우

 삭재 (1994. 12. 22  조례 323 )제 호2,

 생활보호법에  의한  보호대상자 ·  영세농가  또는  영세민에게 400  제곱미터이하의 토3.

 지를  매각할 때

 영 95 2 1 , 제 조제 항제 호 2 , 제 호 6 , 제 호 8  제 호  내지 11 , 제 호 13 , 게 호 14 , 게 호 제4.

16  호의  규정에  의하여  매각하는  재산으로  일시베  펀액을 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

 인정  되는 경우

 천재 ·  지변 ·  기타  재해  또는  매수인에게  귀책사유가  없는  불가항력의  사고가 딸5.

 생한 경우

 구의  펄요에  의하여  매각재산을  일정기간  동안  구가  계속하여  점유사용할 목적으6.

 로  재산명도일과  매각대금의  납부기간을  계약시에  따로  정하는  경우와 계약시에

 재산명도일을  연장하는 경우

 도시재개발법 4  잰 조의  규정에  의한  주택개량  재개발구역안에  있는  토지중 구청장 ,1.

 이  도시재개발법의  규정에  따라  재개발사업의  시행을  위하여  정하는  기준에 해당

 하는  사유물건에  의하여  점유 ·  사용되고  있는  토지를  재개발사업  시행인가 당시의

 건물순유자에게  매각하는 경우

 제 23 (  조 대부료  또는  사용료의 ) 요율  ①  영 92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연간대부료  또는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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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요을은  당해  재산평정가격의 1000  분의 50  으로 . 한다 , 다만  공용 ·  공공용의 목적과

 새마을  취락개선사업에  사용할  재산으로서  인정되는  재산에  대하여는 1000  분의 25로

. 한다

 ◎  영 92 3 1  제 조제 항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경작목적으로  사용하는  토지의  대부료는 대부

 면적에  대하여  지방세법 197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농지소득금액의 1000  분의 50 또는

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  분의 8  중 ·  저렴한 금액으로 . 한다

 ③영 92 3 2  제 조제 항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, 광업  채석의  목적으로  대부  또는  사용 허가

 한  때에는  다음  각호에  의하여  대부료  또는  사용료로 . 징수한다

1. , 쏭업  채족을  뷔한  올부의  경루데는  를허 xH4·  씀글가븐좌 lod,1-f·  근 34. ◎◎

 지형변경으로  인하여  장래  산림으로  이용하지  못하는  구역에  대하여는  그 지상의

 입곡  또는  임산물  가격을  대부료  또는  사용료에  추가하여 징수한다

 ◎  영 92 3 3  제 조제 항제 호  및 4  제 호의  규정에  의한  다음  각호의  재산에  대한 연간대부

 료  또는  사용요율은  당해  재산평정가격의 100  분의 40  으로 . 한다

1.  도시계획에  저촉되는 재산

2.  청사의  구내재산으로서  공익상  필요하거나  공무원의  후생복지를  목적으로  하는 재산

 ◎공유임야를  대부  또는  사용허가하는  경우에  그  대부요율  또는  사강요율은 산림법

 시행령 SE 1  제 코제 항을 . 준용한다

 ⑥ 1981  년 4  빌 30  일  이전부터  지방자치단체  소유가  아닌  주거용  건물이  있는 토지

 또는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 규정에  의하여  준공인가를  귈한  주거용 건물

 이  있는  토지의  사용요율  또는  대부요율은 1000  분의 25  로 . 한다

1  ⑦제 항  내지 5  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구청장은  대◎요율을  따로  정할  필요가 있

 다고  인정되는  재산에  대하여는 1000  분의 50  이상으로  징수할  수 . 있다

 제 23 2(  조의 대부료등에  관한  특례 ) 신설  공유재산을  계속해서 2  개년도  이상 점유하거

 나  사용  수익하는  경추에 23  제 조리  규정에  의하여  산출된 ( , 연간대부료 사용료 변상

 귿을 . 포함한다  이  조에서  이하 f)  같 가  전년도에  납부하였거나  납부하여야  할 연간

 대부료보다 10%  이상  증가한  때에는  당해연도의  대부료  인살를은 23  제 조의  규정에 불

 구하고  다음과  같이 적용한다

(  신설 1992. B. 27 ffl 조 256 )제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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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 부  료  인  상 률 증  가 율

10%  이상 20%미만 10%  누 ( - 증가율 1 Of4)hO. 3

13% + ( - 증가율 fOf·o) x0. 120%  이상 50%미만

15% + ( - 증가율 SOft) x0. 0650%of  상 100%ㅁ」만

19%  온 ( -100%'140.03증가율100%of  상 200%ul만

22% + ( -200fl) 증가율 H U. 01200%  이상 500%미만

2sf4-# ( -Soofl) 증가율 x 0. 005500%이상
. .'

Til 24 : iit j 조 토석 취료등 ◎◎23조게3항제」호의  규정네  의한  토석채취를  콕퍽으로 대부

 또는  사용허가된  토지에서  생산되는  토석채취료는  채취허가량에  그  연도의  당해 원석

 의  입방미터당  시가를  곱하여  산출한  금액의 100  분의 5  로 한다

1  ◎제 항의  원석시가라  함은  생산지에서  당해  원실의  입방미터당  반출되는 거레시가

 를  말한다 , 다만  시가적용은  생산량중에서  용도별호  낑산비율이  가팡  픈  츄격글 기

 준으로 . 한다

 ◎ 2  제 항의  토석가격을  결펑할  때에는  예정가겉  걸펑자료로서  가겉펀징조서◎ 팍싱파

 여야 . 한다

·f.; 3  제 항의  가격평정조서에는  평펑의  근거가  되는  인근의  매매실레조서 사핑징통판

 체 ·  조합  또는  실수요자의 , 거레시가조서  기타  가격굉정에  관하여  참고가  될 서류◎

 첨부하여야 한다

1  ◎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구청장은  토석의 , 종류렬  용도띨  생산비등을 고려하걱

100  분웨 5  이상으로  징수찰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토석에  대하여는  토석 채퓌료출

 따로  정할  수 . 있다

 제 25 (  조 건물대부료 ) 산출기준 23  제 조  규정에  의한  건물의  대력료  산출은  다음 각호콰

 기준에 . 의한다

1  건물전체의  대부에  있어서는  건물평가액과  부지 (  건물의  부지는  당해  건축물의 부

 속토지로서  구획이  명백한  토지를 . 말함 , 다만  경계가  불분명한  경우와 부지면적

 이  광활하여  부지면적을  산정하기  곤란한  경우에는  건물바닥면적의 3  배에 해당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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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 토지를  건물부지로 )  본다 평가액을  합산한  금액을  재산의  평가액으로 한다

2. 2  층  건물을  층별로  대부하는  경우에는  건물평가액과  다음  각호의  금액을 합산한

 금액을  당해  재산의  평가액으로 한다

. 가 1  층은  부지평가액의 3  분의 2

. 나 2  층은  부지평가액의 2  분의 1

. 다  지하실은 3  제 호를 . 적용한다

3. 3  층이상의  건물을  층별로  대부하는  경우에는  건물평가액과  다음  각호의 금액을

 합산한  금객을  당해  재산의  평가액으로 . 한다

7' . ☞ 1  층은  부지평가액의 2  뚠의 1

 나 2  층은  부지평가액의 3  분의 1

. 다 3  층은  부지평가액의 4  분의 1

 라 4  층  이상은  부지평가액의  각 5  분의 1

. 마 1  지하 층은  부지평가액의 3  분의 1

 바 2  지하 층은  부지평가액의 4  분의 1

. 사 3  지하 층이하는  부지평가씩의  각 5  분의 1

26 (  제 조 대부료의 ) 납기  ◎구유재산의  대부료는  당해연도분을  다음에  기재한납기내에

 납입하게  하여야 . 한다 , 다만  계약체결연도읜  대부료는  계약체결일로부터50일이내에

 납입하게  하여야 . 한다

1.  경작의  목적으로  대부한  재산에  대하여는 11  월 1  일부터 12월말까지

2.  경작  이외의  목적으로  대부한  물건에  대하여는  대부계약기간이1  년  이내의경우에

 는  계약일로부터60 , 일이내 1  년  이상의  경우에는  매년  당초  계약일에해당되는

 날로부터 60  일 이내

 ◎  계약종료의  연도에  있어서의  대부료는 1  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대부기간 종료전

 에  이를  납부하게  하여야 . 한다

 제27 (  조 대부료의 ) 사용제한  대부료  수입은  재산조성비와  재산유지관리비에충당하여야

 하며  타재원으로  사용하서는 . 아니된다

 제 28 (  조 대부료등에  대한 ) 연체요율  대부료  및 , 사용료 , 매각대금  변상귿을  납부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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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에  낟부하지  아니하는  경우의  연체또율은  연 15  퍼센트로 . 한다

 제 29 (  조 대부정리부의 ) 비치  ①공유재산  재산관리관은  반드시  재산의  대부  및 사용허

 가  정리부를  비치  정리하여야 . 한다

1  ◎제 항의  정리부에는  다음  각호의  사항을  명기하여야 . 한다

1.  대부재산의 (  현황 대장과  대부재산현황의 )구분

2. 대부계약년월일

3.  대부받은  자의 , 주소 성명

4. 대부기간

5. 재산가격

6. 대부요율

7.  대  부 료

8.  대부료 ◎일기일

9.  계약 갱신내용

10.  기타  필요한 사항

 제 30 ( 1 조 대부계약서  대부계약을  체결할  메는 ,  무상 계악인  경우에노 J.1 반트 대부계깍서

 를  작성  보관함으로써  재산관리에  만전을  기하여야 . 한다

 제 31 ( ) 조 실태조사  ①대부재산에  대하여  매년 1  회이삽  현황조사를  식시하여 대◎재산

 관리  운영에  만전을  기하여야 . 한다

1  ◎제 항의  규정에  의하여  대부재산에  대한  현황코사를  하는  경우에는  다틈  각호 사

 항을  조사하여야 . 한다

1.  대부재산의 관리상태

2.  대부료 수납여부

3.  대부재산의  전대  또는  관리처분 여부

4.  대부목적대로  사응하고  있는지의 여부

5.  대부재산상의  무허가건물  신 ·  증축  및  영구시설물  설치  여부와  뭔살  변결행윅 여

6. 부
 기타 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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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◎  조사결과  시정을  요하는 4i  항에  대하여는  필요한  조치계획을  수릴  즉각 ◎정하는

 등  공유재산  관리에  만전을  기하여야 . 한다

 제 4  장 공유임야관리

 피 32 (  조 공유임야의 ) 관리  공유임야는  현상보존  관리방식출  지양하고 oi 경레긍 .  ◎ 는 장

 기수를  조림하여  지방재정확충에  기여할  수  있도륵  판리하여야 .한파

 페 33 (  조 처분의 ) 제한  공유임야는 , 조림  개간등  공공목적에 .  필요하◎고  인전되는 경우

 씬  찰찬◎ - 1'= 쓸븐◎ 덕 )f·).  깃 T!i . 건 늘  잘지푸  릎득 · .4B 툰 극  들읖  걸즈킥섯 '.:  즉길 린분

 하여야 . 한다

 페 34 (  조 삭제 1993. 72. 22  조례 267 )제 호

 제 35 (  조 삭제 1993. 12. 22  조례 267 )제 호

 제 35 2(  조의 분수림의 ) 설정  영  제102  조의  규정에  의한  분수림의  설징케  관하여는 산림

 댑령상의  분쓴린에  관한  규징끌 .준용한파

1 저 36 (  조 삭제 1993. 12. 22 1 조러 267 )제 호

 제 5  장  공유재산의  취득 ·처분

 제 37 ( )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.'  법 77  제 코  및  영 84  제 조의  규징체  의판 골유재산관히계

 뵉은  구청장이  전년도 IB  ◎ 31  일까피  지방의회에  제출하여  의결플  받바 공츄재산의

 취득  처분  및  관리를  하여야 . 한다 , 다만  연도중에  공유재산관리계측의  번동이 있을

 시는  변경계뵉을  작성하여  의회의결을  받아야 한다

·t 1  제 항의  규정에  불구하고  하천법 77  제 꼬◎  규정에  의하여  양여받은  피천두지 취득

 과  돌  재산끌  얍연  목적에  따라  처분하는  경우에는  공유재산관히계획에포함시키지

OH#  ◎  쑤 있◎

j 2  제 항의  규정에  의거  핀득 ·  처분하였을  경우에는  재산의 . 소개진 , 진목  던적과 가

·  격을  당해연도 12  월 Bl  일까지  일괄하여  지방의회에 of 보초하여 .한댜

·4. 공츄T·」갈쏜히계뵉으  작성끈  재산관리  전담부서에서  차쳐야 . 한◎ . 다만 공유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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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해서는 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 전담부서와  협의하여야 . 한다

 제 38 ( ) 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공유재산을  취득 ·  처분 ·  교환 ·  대부  및  사용허가등을 하

 기  위하여  의회의결을  요청할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 서식은  규칙이  정하는  바에 의

. 한다

 제 6  장 기부채납

 제 39 ( ) 조 기부채납원칙  행전재산으로  할  목적으로  기부채납하는  경우에는 기부재산의

 핼끈득픽 4:·  론◎  출◎하◎야 ri.한

 제 39 2(  조의 수의계약으로  매각할  수  있는 ) 경우  영 95 2 25  제 조제 항제 호에  의한 수의계

· 약에  의하는  것이  불가피한  경우의  내용  및  범위는  다음  각호와 같다

1981  년 4  월 30  일  이전부터  지방자치단체  소유가  아닌  건물이  있거나 특정건물정1.

 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 규정에  의하여  준공인가를  필한  건물이  있는  일단의 소규모

 토지 (  특별시  및  광역시지역에서는 200 , 제곱미터이하  시지멱에서는 300제곱비터이

, 하  기타지역에서는 400  제곱미터이하의 )  토지 를  그  건물소유자에게  매각한 메

 좁고  긴모양으로  되어  있는 , 폐도 , 폐구거  폐제땅으로서  동일인  소유의 사뮤토지2.

 사이에  위치하거나  기존공업단지  등  산업시설  부지상에  위치한  호지를 사유토지

 소유자나  산업시설  소유자에게  매각할 , 메  이  경우  토지의  경계선의 B  둔의 1비상

 이  동일인  소뮤의  유지와  접한  경우에 한한다

 일단의  토지의  면적이 , 특별시  광역시  및  시  지역에서는 1 000 , 제곱미터이하 기3.

 타지역에서는 2, 000  제곱미터이하로서 1981. 4 30  이전부터  지방자치단체 쏘뮤

 이외의  건물이  있는 ( 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 규정에  의곯여 준공

 인가를  필한  건물이  있는  토지 )  포함 의  경우에는  동  건물바닥  던적의 B배이내

 토지 ::  건물바닥  면적의 2  배를  제외한  잔여면적이  건축  최쏘면적에  미달하는 경◎

 데는  동  잔여면적도 )  포함 를  동  건물의  소유자에게  매각할 . 때 , 다만  틸수의 지

 방자치단체  소유  이외의  건물이  밀집하여  점유된  토지로서 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

 가치가  없는  경우에는  일단의  면적이  동항의 1, 000  제곱미터  또는 2, 000f~ll곱디터

f  를 초과하는  경우에도  짐단화된  부분에  한하떡  위  매각  범위안에서  매각할  수 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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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(  제 조 청사정비계획의 ) 수립등  ◎구청장은 ·  구 둥  청사신축시  위큰 ·  규모 ·  재원 확

 보등을  고려하여  동별  청사신축계획서에  의거  신축타당성  여부를  광역시장의  사전 심

 사를  받아  연차별  지방청사정비계획을  수립 ·  시행하여야 . 한다 , 다만  매년 청사신축

 시행계획은  신축년도의  전년도 6  월말까지  수립하여야 . 한다

1  ◎제 항월  정비  우선순위는 ·  재해 도괴위험 · . · ·  신설기관 임 차 노후 혐조  위치 부

H f 그교『◎aH텐. f4 . # 4 #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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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다

40 (  제 조 무상사용 ) 허가대상재산  ◎공유재산인  토지위에  건물등  시설물을  설치하여 기

 부채납한  경우의 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  기부채납된  건물등  시설물과  부속토지에 한

. 한다

1  ◎제 항에서  규정한  토지의  범위는  시설물의  부지와  동  시설물을  사응에  필요한 인

 근  토지를  포함하여야 . 한다

 제 41 ( ) 조 무상사용기간  기부채납된  재산의  무상사용기간은  영 83  제 조의  규정에 의하되

 그  기산일을  기부채납일을  기준으로  책정하여야 . 한다

 제 42 (  조 부당한 ) 조건배재  기부체◎을  할  패에는  재산관리에  지장을  초래하거나 기부인

 에게  부당한  특혜를  주는  조건을  붙이지  않도록  하여야 . 한다

43 ( ) 제 조 실태조사  ◎기부채납재산증  무상사용을  허가한  재산에  대하여는  매년 다음

 사항을  확인  점검하여야 . 한다

1.  재산의 관리상태

2  재산의  전대  및  권리처딕 여부

3.  사용허가  목적대로  사용하고  있는지의 여부

4,  사용허가재산의  원상변경 여부

5.  무허가건물  신 ·  킁푹 ·  및  시설물  설치여부와  인삼떤겅 여부

6.  기타  필요한 사항

 ◎ 1  제 항의  조사결과  시정을  요하는  사항에  대하여는  필요한  조피계획을  수립하여 즉

 각  시정  조치함으로써  공유재산관리에  만전을  기하여야 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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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등으로 . 한다

 제 45 (  조 청사의 ) 부지  청사의  부지는  건물  연면적의3  배이상을  확보함을  원칙으로한

. 다 , 다만 3  배이상  확보가  곤란한  경우에는  지역의  여건을  감안하여  건축법상의건폐

 율이상으로  할  수 . 있다

 제 46 (  조 청사의 ) 설계  청사즐계의  기준  및  규모는  규칙이  정하는  바에  의하되 다음

 각호에  적합하여야 . 한다

1 , 기구  인력의  증가등  장래  수요를  감안한 적정규모

2.  지역사회의  상징적  표상으로서  고유  전통미를  부각시킨 "'외형설졔

f, , 수띔  수직  증축이 fi  능향 설계

4.  비상시  충무시설  및  민방공  대피시설로  활용할  수  있는 지하시설

5,  철근콘크리트  및  냉 ·  난방시설  완비 '

6.  경제성과  안정성을  겸비한 구조

7  청사  주변에  공원화된  녹지조성과  보안곽역 설정

 제 47 (  조 시지방건설  기술심의위원회의 ) 심의  청사를  건축하고자  할  경우베는 시지방건

 설꾸슬심의위원회운영조례의  정하른  바에  따라  심의를  거쳐야 . 한다 (  개정 1990. 7.

18  조례 161 )제 호

48 (  제 조 종합청사화의 ) 도모  ◎청사를  신축하고자  할  때에는  가급적  예산이 허용퇴는

 범위안에서 , 경찰관서  농촌지도소  및  보건소등의  관서를  포함한  청사의  종합화를 도

 모짤  수 . 있다

 ◎  종합청사화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도시계획사업등을  추진할  때에는  종합청사부지를우

 선  확보하여야 . 한다

 제 8  장  관  사  관 리

 제 49 ( ) 조 정의  이  조례에서  관사라  함은  구청장 , 부구청장  실 ·  국장등  쏘속 공무원의

 사용에  공하기  쥐차뎌  쏘유하는  공용주택과  동  목적을  위하여  전세로  사용하고 있는

 공온 J,)1  펀 쿠턱즐 ◎찬다

 제 50 (  조 관사의 ) 구분  관사는  다음  구분에 . 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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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  급관사 :  구청장 관사

2. 2  급관사 :  부구청장 관사

3. 3  급관사 1  급  내지 2  급관사  이외의 관사

 제 51 ( ) 조 사용허가  관사의  사용은  관사  사용허가신청에  의하여  구청장이  이를 허가한

. 다 , 다만 1  급관사의  사용은  허가를  요하지 아너한다

 제 5? ( ) 조 사용책임  관사를  사용하는 (  공무원 이하 " "  사용자 라 )  한다 은  관사를 사용함에

 있어  다음  사항을  준수항으로써  사용자로서의  선량한  관리의무를  다하여야 . 한다

1.  재산  및  시설의 훼손방지

2  비품의  망실  및 훼손방지

3 청결유지

4,  각종  공공요금의  절약과  사용자가  부담하여야  할  제공과금의  성실한 ◎부

 제 53 (  조 관사  관리대장의 ) 비치  관사관리의  효율화를  기하기  위하여  관사별 고유관리번

 호와  사용대상  공무원의  범위를  부여하고  관사관리대장을  비치 . 정리한다

 제 54 (  조 사용허가의 ) 취소  구청장은  다음  사유가  있을  때체는  관사의  사용허가를 취소

 하여야 . 한다

1.사

2.'A

3. 4

 용자가  그  직위를  그만둘 때

 용자가  그  사용을  그만두려고  할 때

 용자가 52  ◎ 조의  규정에  의한  사용자로서의  선량한  관리의무를  태만히  하여 관

 의  정상적  운영관리에  크게  해를  끼친 때

4.  기타  관사의  합리적  운영관리를  위하여  그  사용허가를  취소할  필요가  있을 때

 제 55 (  조 관사운영비의 ) 부담  관사의  운영비는  사용자가  부담하는  것을  원칙으로 . 한다

, 다딴  다음  각호에  해당하는  경비를  예산에서  이를  지출찰  수 . 있다

).  건물의  신 ·  개축  및 , 증축비  공작물  및  구축물 , 시설비 , 보일러  에어존  등 대규

 모  기계기구 , 설치비 , 통신가설비 , 수도시설비  조경시설비등의 기본시설비

2.  건물유지 , 수선비  화재보험료등의  재산유지 관리비

3.  보일러 ( , 운영비 단 1  급 · 2  급  관사에 )한함

4. , 웅접세트  커텐등  기본장식물의  구입  및  유지관리에  따른 ( , 경비 단 1  급 · 2  급 관

-181-



24 ( 39  톤 르 -  ◎쏜 2ri)볐

-182-

 사에 )한함

5. ( , 전기요금 단 1  급  관사에 )한함

6. ( , 전화요금 단 1  급 · 2  급  관사에 )한함

7. ( , 수도요금 단 1  급  관사에 )한함

8.  아파트  관사일  경우의  공동관리비 ( , 단 1  급  관사에 j한함

56 (  제 조 사용료의  납무  및 ) 면제  ◎관사를  사용한  자는  매월  봉급지급일 )ㄷ 음날까지

 당해  재산평정가액의 100  분의 6  범위안에서  구청장이  따로  정하는  사용료를 납부하여

 야 ."'  한댜 이  경우  관사입주  첫달과  마지막달의  사용료  일수계산을  사응한  날을 기준

. 한다

 ◎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경우에는  사용료  전액을  면제할  수 . 있다

1.  사용더상  공무원이  직접  사용하는 경우

B.  관사를  일시 f·1  키기  위하여  사용하는 경우

 제 57 (  조 비품의 ) 관리  법 91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물붐관기에  관한  사무에 "  종 가하◎ 공

 무인은  관사용  비품대장을  별도  비치하고 55  제 즈의  왔징에  의하띠  채산에서 구빕란

 비품과  기본장식물을  이에  둥재관꼰하여야 . 한다

 제 58 ( ) 조 인계인수등 () 54  제 조의  규정에  따라  관사의  사동허가가  치소푄  떼에는 ·사동

 자는  구청장이  지정하는  기일까지  관산를  인도하여아 . 한다

 ◎ 1  제 항의  규정에  따라  관사를  인도할  때에는  사탁자는  그날  핀재가지  ◎싱한 관나

 운영비중  사용자가  부담하여야  할  금액을  할인하여  정산하여야 , 하며  다은  사폰자 ◎

 는  관사담당  공무원에게  다음  사항을  인계하여야 . 한다

1.  관사의  시설장비  및 물품현황

2,  관사운영비 정산상황

3.  기타  필요한 사항

 제 59조(변상조치」  관사의  사용도중  관사의  시설을  사용자의  과실조  낀하여  극최 또는

 훼손하였거나  예산으로  구입한 (  관사용비품 시설 ·  장비  및  물품을 ,j  고함한◎ 을 농싶

 또는  훼손하였을  때에는  사용자가  변상책임를 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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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9  장 보

 칙제

60 ( ) 조 시행규칙  이  조례  시행에  관하여  필요한  사항은  규칙으로 정한다

 제 61 ( ) 조 준용  국유재산의  취급에  관하여  이  조례에서  정한  것  이외의  사항에 대하여

 는  국유재산에  관한  규정을  준용할  수 . 있다 .

0· 부칙

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로부터 . 시행한다

'4'' 7iB 81  골몫 른근 계친치  끈회◎격 ) 적을쳬 f7  겐 조의  곤전에  익찬 41공유재산끌 겐칙의

 의회의결사항은 1989  년분부터 . 적용한다

 ◎◎풍요재산의  의회의결 ) 적용예 4  제 조  및  영 84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중요재산의 의회

 의결사항은 1988  년 12  월 31  일까지 . 적용한다

 ◎ (  일반적인 ) 경과코치  이  조례  시행  당시  종전의  규정에  의하여  결정된  사항에 대하

 여는  콩전의  예에 . 의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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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부칙 개정 1990. 7. 18  코게 161 )게 호

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만다

'부 (ill  칙 정 1991. 4. 13  조례 ' 197 )게 호

.i': ( ) 시행일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로부터 . 시행한다

: ; ◎ (  대부료  또는  사용료의  요율에  대한 ) 적용예 f3  제 조의  개정규정을  공유재산의 1990

 년도  대부료  또는  사용료의  ◎부분부터 . 적용한다 , 다만  종전의  규정에  의하여 산정한

1990  년도  대부료  또는 1'S 사용료 23  제 코의  개정규정에  의하여  산정한  대부료  또는 사용

 료보다  적은  경우에  종전의  규정에 . 의한다

 ◎ (4  조림  목적으로  대부한  공유림의  대부료에  관한 경과조치」  이  조례  시행  당시 조림

 목적으로  대부한  공유림의  연판  대부료는  영 i~l192  조의  규정에  의글  공유림 굉가액의

1000  분의 10  으로 . 한다

i  부칙개정 1992. 2 27  조례 226 )게 호

:.1  ‥‥(시행일」  이 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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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② ( ·  대 부료등좌  산정기준에  대한 ) 적용예 23 2  제 조의 의  규정은 1990  년11  월 10  일이후

 의 ( , 대부료 사용료  변상금을 )  포함한다 의  결정에 . 적응한다

(  칙 개정 1993. 12. 22  조례 267 )제 호

(  부칙 개정

1994, 12. 22 311 조 323 )제 호

 이  조례는 1994  년 1  월 1  일부터 시행한다

 부이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

